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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 요

 ㅇ 직류전원(DC)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
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

□ 근 거

 ㅇ 「전파법」 제58조의2(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)
 ㅇ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

□ 내 용

 ㅇ 직류전원(DC)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는 「방송통신기자
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 [별표 1] 제11호 너목에 따라 자기시험 적합등록 
대상 기자재임

   ※ 2012.7.1. 「전기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교류전원( 50V 이상 1000V 이하)을 
사용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「전파법」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
으로 편입

  - 또한, 전자파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기자재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류
전원으로 동작하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등의 기자재를 2013.7.1.부터 자기시험 
적합등록 대상으로 분류. 이는 당시 관련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1년의 유예
기간을 두고 정한 것임


